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8. 4.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연 제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

(算入)하지 않는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금전납무의무 이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기한까지 제

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

1항

가.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나.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60만원

다. 지연 제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20만원

라. 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